
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–53호

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24조 등을 위반한 아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, 

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  3월  13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인) 주요
경력종목

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
성 명 생년월일 주   소

김천수 63**** 경남 진주시
(이하 생략)

토목 특급
업무정지 3개월 

(2024.04.01. ~ 2024.06.30.)
거짓신고(1회)

류지태 72**** 경남 거창군
(이하 생략)

토목 초급
조경 초급

업무정지 4.5개월 
(2024.04.01. ~ 2024.08.15.)

거짓신고(1회)

박영숙 69**** 경남 창원시
(이하 생략)

토목 초급
품질관리 초급

업무정지 4.5개월 
(2024.04.01. ~ 2024.08.15.)

거짓신고(1회)

채희윤 85**** 대구광역시 
(이하 생략)

건축 초급
업무정지 3개월 

(2024.04.01. ~ 2024.06.30.)
거짓신고(1회)

김찬일 64**** 부산광역시
(이하 생략)

토목 고급
업무정지 3개월 

(2024.04.01. ~ 2024.06.30.)
거짓신고(1회)

김대중 64**** 경남 창원시
(이하 생략)

건축 초급
업무정지 3개월 

(2024.04.01. ~ 2024.06.30.)
거짓신고(1회)

고미석 64**** 경북 청도군
(이하 생략)

토목 특급
건축 초급

업무정지 3개월 
(2024.04.01. ~ 2024.06.30.)

거짓신고(1회)

2. 법적근거 

 ㅇ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[별표1]

3. 유의사항

 ㅇ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 

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

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
4. 기  타

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

행정처분 담당자(☎051-660-10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